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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9.(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

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 6.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23∼‘25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리방안

을 마련 중이고, 현재 잔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1983년부터 시작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장기 석탄 수급관리, 안정적인 에너지위기 대응 등을 위해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실시하였고,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하였다. 비축탄은 2000년 811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24년말 기준으로 소비지 3개소(인천, 정선, 김제), 

생산지 2개소(도계, 화순) 비축장에 총 96.8만톤을 비축 중에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

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지속 감소(최근 5년 연평균 

9.3% 감소) 중이나, 아직 에너지 취약계층 4.3만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2만개소의 연탄 사용을 감안하여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24년 연탄 생산량(만톤) : (‘20)50.8 → (‘21)44.9 → (‘22)42.5 → (‘23)39.1 → (‘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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